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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청 도 감:

제정□

○ 청 도 학 에 한 각종 원 원 실비․ 변상에 하여는 원

별로 개별 조례나 규칙 또는 훈령 제정하여 적 하고 나,

청 도 학․ 에 한 각종 원 원 실비변상에 하여 통

규정 제정 에 라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

주 내□

가. 청 도 학 에 한 각종 원 원 에 한 에는․

산 안에 수당 지 함 안 제 조제 항.( 3 1 )

나 원 로 터 미리 안건 아 검토하여 원 에 보고한.

원에게는 산 안에 안건 심 수당 지 함 안 제 조제.( 3 2

항)

다 시험실시 한. 시험 원에게는 산 안에 수당

지 함 안 제 조제 항.( 3 3 )

라. 원 결 또는 원 아 공무로 할 에는 산

안에 여비를 지 함 안 제 조.( 4 )

마.

청. 도지 공무원 청심사 원 원비 변상조례를 폐지하고,

원 별로 개별 조례에 규정하고 는 원 수당 등 실비변상

조항 개정함. 칙안( 제 조 제 조2 3 )

제정조례안 :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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